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21.(목) 배포시점 배포 2026. 5. 21.(목) 11:00

컴포즈커피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 이용계약 일방 해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시정조치안 송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컴포즈커피 앱 및 무인 주문 기계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컴포즈커피에 대한 ｢전기통신

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21일 해당 사업

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의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키는 등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전기통신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방미통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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